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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약 30년전 A로부터농지를매수하여등기를마치고이를계속경작하여왔다. 최근 토지사
정명의인의 후손들이 나타나서 본인과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왔
다. A는 토지사정명의인으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 증거는 남
아있지않다. 소송의승패예측은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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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원인무효로말소될운명이라고하더라도점유취득시
효가완성되었다면, 실체관계에부합하는등기로서등기의유효를주장
할수있다.

Q

A
론부터말하면귀하는위소송에서승소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먼저 사정명의인과 A사이에 진정한매매계약없이등기가불법으로경료된사실이입증된

다면 A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말소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에는 A는 등기명의자로서의 강력한 등기추정력을 갖고

있기때문에사정명의인의후손들이라고하더라도그등기추정력을깨기는쉽지않을것이다. 만약 위

등기원인이 매매 등 이전등기가 아닌 보존등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왜냐하면 보존등기는 사정명의

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명의

의보존등기는말소되어야하기때문이다.

그런데가사 A명의등기가말소되고따라서 A로부터등기를이전

받은 귀하 명의의 등기도 말소될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귀하는 30

여년전 A가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A에게 돈을 주고 위 농지를 매

수한 후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위 사실

을 적극 입증한다면 귀하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유효하다는평가를받게될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이사건에서귀하의승소가능성이높아보인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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